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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유형요

인인 도시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가진 

정치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추론되며 해석과 토론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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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erest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However,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seek institutional revitalization plans, but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and interest in municip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 To this end, through theoretical review, higher 

government factors, polit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social factors, and local 

government type factors were derived as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nalysis, the 

logistic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the 7th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nancial independence as an economic factor, the 

number of civic groups as a social factor, and the city type as a type factor of 

local government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These results are inferred 

to be due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 and richer discussions were conducted through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Keyword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troduction of Ordinanc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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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참여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

시민교육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각계에서 이루어졌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차원의 법령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곳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진행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과 경기도에서 우선 도입되었으며, 최근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현재, 광역의 경우 일

반지방자치단체 17곳 중 대구,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13곳과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

는 지방교육청 중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곳에 도입되어 있다. 기초의 경우에는 

4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추후 중앙정부차원의 민주시민

교육 법제도입과 추진을 위한 압박 및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주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 및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정보공개조례의 경우와 같이 지방차원의 정책이 중앙으로 

확산된 것과 같은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계에 비해 상대적･절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자체에 초점을 두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여러 측면의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와 정부

에 초점을 두는 행정학계의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차명제, 2018; 원준호, 2019; 최성환, 2020). 

이는 이들 연구들이 수행될 시기만 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조례제정이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짧은 기간동안 여러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도입되었고,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역할과 잠재력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최

성환, 2020).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을 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도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과 실천

적 관점에서 제도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원준

호(2019), 최성환(2020), 고경훈･김건위(2020)에 의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기에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조례도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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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논의

1.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국내외에서 시민교육, 시민성교육, 시민권교육, 사회교육, 공민

교육, 정치교육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최성환, 2020), 그 개념적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시민성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교

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시민성의 함양은 왜 중요한가? 우선 시민성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Lowndes(1995)는 ‘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질에 대한 믿음과 엘리트 및 

대중에 대한 회의 간의 건강한 혼합에 기초하여 간접민주제와 시민참여가 결합될 때 가능해

진다’고 지적함으로써 민주주의에서 시민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이승종, 1999). 

또한 시민성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서 시민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시민의식수준에 따라 지방정치과정 및 성과가 달라지고 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바

탕으로 한 참여를 통해서 보다 책임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

은 참여를 함에 있어서 공동체를 위한 보다 성숙한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이승종, 1999).

이와 같이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자연히 ‘그러면 어떻게 시민의 시민

적 자질을 함양할 것이냐’라는 다음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 바로 민

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성을 갖춘 민

주시민성을 육성하고 이것은 다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현대 정치행정체제의 정치제도적 기반의 토대를 단

단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

를 통한 교육에 국한되고 있다. 최근에야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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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일찍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

우 이와 관련된 정치행정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정치행정학적 관점의 학술적･정책적 연구와 활성화가 요청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한가지 응답이라 할 수 있다. 

2. 조례도입 영향요인

조례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도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많은 경우 조례의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책도입은 정책확산, 정책채택 등의 용

어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의 조례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조례의 도입을 통해 정책도입, 정책확산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조례도입의 영향요인은 연구자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

인, 사회적요인, 지방자치단체유형요인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조례를 연구한 

최상한(2010)은 지역적확산, 정치적요인, 사회적요인, 재정적요인, 행정적요인을 활용하였고, 

엄태호･윤성일(2013)은 정치적요인, 사회적요인, 재정적요인, 재정자율성을 변수로 포함하였

다.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서재호･이정훈(2018)은 정치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재정적요인, 

지방자치단체 특성요인을 고려하였다. 한편, 정책확산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Berry & 

Berry(1990)의 연구 이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지방자치단체

특성요인으로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1) 상위정부요인

상위정부는 규범적･인지적 역할(DiMaggio & Powell, 1983) 정책도입의 의무화(Karch, 

2006), 재정적 지원(Shipan & Volden, 2006) 등을 통하여 하급정부의 정책도입가능성을 

증가시킨다(이석환, 2013).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위정부의 영향력을 검증한 이석환

(2013), 이정철･허만형(2012)의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소속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중앙정부차

원의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상위정부인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의 영향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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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은 기본적으로 조례의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조례

를 제안하는 핵심행위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따라서 정치적요인이 조례도입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제도

는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이 선호한다(최상한, 2010)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경우도 기본적

으로 올바른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를 지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지닌 단

체장이 있거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중 진보성향 의원의 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측면에서 소수자 보호라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권정책을 분석한 서재호･이정훈(2018)의 연구에서도 인권조례의 도입에는 단체장진보성향

이, 인권조례도입의 제도적 심화에는 진보성향의의원비율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치적요인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진

보성향이 민주시민교육조례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독립변수로 채택

하였다. 

3) 경제적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제약된다(이종수, 2004; 

최상한, 2010). 왜냐하면 정책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

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정책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조직과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도입의 영향

요인을 고려한 주요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제적요인이 포함되고 있다(서재호･이정훈, 2018; 엄

태호･윤성일, 2013; 이석환, 2013; 최상한,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요인을 영향요

인으로 포함하였다.

4) 사회적요인

시민단체는 지방의 중요한 정책행위자 중 하나이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매개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승종 외, 2021). 따라서 조례도입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의 도입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우･안영진(2010)의 연구에서도 시민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시

각의 제시와 공익대변기능을 통하여 도시정책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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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을 위한 추가적인 조례도입의 요구가 저하될 수도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한국의 결사체가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교육시키는 능력이 강하다는 유재원(2000)의 지적에서 시민단체가 이

미 민주시민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낮을 가능성도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한(2010)의 연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주

민참여예산제도 조례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두가지 가능성

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수를 사회적요인으로 고려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특성요인

지방자치단체유형도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지방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유형론을 통해 제시되고 검증

되어 왔다(강윤호, 2000; 이승종, 2001).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유형을 도시형과 농촌

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군의 경우 정치적 여건조성보다는 경제개발에 우선을 두

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군 지역의 경우 한정된 자원하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정치적 수준의 향상을 두는 정책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수준

의 향상에 더욱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3.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종속변수는 민주시

민교육 조례도입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

인, 사회적요인, 지역특성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정책도입 및 유

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윤호, 2000; 서재호･이정훈, 2018; 엄태호･윤성일, 2013; 이석환, 

2013; 이정철･허만형, 2012; 이승종, 2001; 최상한, 2010; DiMaggio&Powell, 1983; 

Karch, 2006; Shipan&Volden, 2006)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중

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연구자의 이론적･경

험적 판단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례도입 영향요인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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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상위정부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지역특성요인

민주시민교육 조례도입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2022년 2월 현

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도입되어 있

다(자치법규시스템, 검색기준일: 2022.2.14.). 현황분석에서는 이들 45곳의 조례가 언제 도입

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영향요인분석에서는 7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218곳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는 6기 지방자치단체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한 서재호･이정훈(2018)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서재호･이정훈(2018)의 연구에

서는 변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6기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인권조례를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18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적

용하여 분석대상을 전체 226개 자치단체 중 218개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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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측정

통계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모두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

수인 민주시민교육조례자료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획득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정치적요인인 단체장진보성향, 지방의회진보의원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에서 취하고,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에서 획득하였으며,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에서 얻

고, 지역특성요인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편람을 기반으로 하였다.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도입된 경우 1을 

부여하고, 도입되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상위정부요인은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정치

적요인 중 단체장진보성향은 7기 단체장중 진보성향 단체장의 경우 1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을 부여하였다. 지방의원진보의원비율은 7기 지방의회 의원 중 진보성향 의원의 비율로 측

정하였다.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로,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는 관할구역내

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수로 측정하였다. 지역특성요인으로 도시지역은 시와 자치구에 1을 부

여하고, 군에 0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측정은 7기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된 2018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

다. 이것은 7기가 형성된 2018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여건이 일정한 시간이 지

난 후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인과관계의 요소에도 부합한다. 따라

서 독립변수를 2018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황으로 선정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

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자료출처

종속변수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 도입=1, 미도입=0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독립변수

상위정부
요인

광역지방

자치단체
조례도입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도입=1,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미도입=0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치적
요인

단체장진보성향
7기 단체장중 진보성향=1,

그 외=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의회
진보의원비율

7기 지방의회 의원 중
진보성향 의원의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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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통계적 분석방법은 연구목적 및 자료에 따른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분석방법을 최종 선정하였다.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통계

적 분석방법은 사건사분석, 생존분석, 로지스틱분석이 있다. 사건사분석은 정책도입과 정책확

산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들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Berry & Berry(1990)의 연구 이후 활

성화되어 있다. 사건사분석은 분석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년도별로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적절히 취득된다면 좋은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분석의 시간이 

초기도입 또는 초기수용이라 볼만큼 짧으며, 이론적논의에서 주요독립변수로 고려한 시민단

체수에 대한 매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활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생존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생존분석에는 여러 세부모형이 있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는 Cox 비례위험모형은 사건발생의 확률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이 있어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의 경우 Cox 모형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건

사분석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독립변수의 취득과 설정에 일정한 제약이 있어 분석에 활용하

지 않았다. 로지스틱 분석은 행정학 분야에서 찬성과 반대의 선택문제, 특정 위험이나 행위의 

존재여부, 대안선택 등의 문제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분석방법이다(고길곤, 2017). 로지스틱

분석은 조례도입과 같은 이분범주형 종속변수에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이며 횡단면적인 분석

이 가능해 자료의 취득과 분석의 용이함이라는 강점이 부각된다. 본 연구는 7기 지방자치단

체를 횡단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 강점이 있는 사

건사분석이나 생존분석보다 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윤창근 외(2019)에

서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대상인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정책의 초기도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기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활용된 로지스틱 분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변수 측정 자료출처

경제적
요인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사회적

요인
시민단체수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지역특성
요인

도시지역 시･자치구=1, 군=0
행정안전부

행정구역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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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현황과 내용

1) 도입현황

2022년 2월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

육조례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수에 따라 6기와 7기 지방자치단

체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6기 지방자치단체(2014.7.1.∼2018.6.30.)에서 도입된 곳은 

8곳이다. 6기의 경우 2017년 6곳과 2018년 2곳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조

례는 6기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

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7곳은 7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었다. 즉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7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7기 지방자치단체로 두었다. 이는 인

권조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6기 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은 서재호･이정훈

(2018)과 비슷한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도입시기를 년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는 6곳(서울광진구, 

서울노원구, 서울강서구,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하남시)으로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

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7곳(경남김해시, 경기고양시는 6기, 나머지 5곳은 7기에서 도입), 

2019년 11곳, 2020년 8곳, 2021년 13곳에 도입되었다. 

<표 2>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조례도입
기초지방자치단체

6 7 11 8 13 45

시기구분 6기
6기: 2
7기: 5

7기 7기 7기
6기: 8
7기: 37 

2) 조례내용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도입된 45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은 크게 보았을 때 대동소

이하다. 이는 고경훈･김건위(2020)의 지적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던 서울시의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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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비슷하게 차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조례는 기본적으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단체장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민주시민교육내용, 민

주시민교육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운영)위원회, 위탁,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가 설치된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도적 

심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원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

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포, 용인, 파주 등의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향후 조례의 제도화 수

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 도입영향요인분석

1) 기초통계분석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에 앞서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3>은 변수들의 관측치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분석

에 사용된 변수들이 가진 통계량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연속변수로 

측정된 재정자립도와 시민단체수는 분석에 적절한 변이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도입

218 0.17 0.38 0 1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도입

218 0.78 0.42 0 1

단체장진보성향 218 0.68 0.47 0 1

지방의회
진보의원비율

218 56.59 22.67 0 100

재정자립도 218 28.86 12.24 10.16 67.77

시민단체수 218 54 63.92 1 415

도시지역 218 0.62 0.4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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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지스틱분석

로지스틱분석은 일반적으로 회귀계수와 승산비를 통해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검증한다. 본

격적인 분석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LR 테스트 결과 LR  = 43.73, Prob > 


 = 0.000(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나 모형의 유의미성이 확보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추

가적인 적합도 검증을 위해 Hosmer-Lemeshow 적합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2.70, 

p=.952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 0.2202, Cox-Snell  =0.182 로 각각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로지스틱 분석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한계효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도입

1.677 1.166 5.347 .1341

단체장진보성향 0.441 0.722 1.555 .0460

지방의회
진보의원비율

0.014 0.016 1.014 .0015

재정자립도 0.062*** 0.017 1.064 .0069

시민단체수 -0.006* 0.004 0.994 -.0007

도시지역 1.226* 0.64 3.407 .1222

상수 -6.871 1.431 0.001 -

주: *p<0.1 **p<0.05 ***p<0.01

로지스틱 분석결과,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통해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특성요인인 지방자치단체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상위정부요인과 정치적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재정자립도는 양(+)의 영향, 시민단체수는 음(-)의 영향, 도시유형은 양(+)의 영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양호할수록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의 가능성이 크며, 시민단체수가 

늘어날수록, 시와 자치구일수록 군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분석결과는 해석이 용이하고 종속변수 발생확률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윤창근 외, 

2019)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재정자립도가 1단위(1%) 증가할 때 민주시민교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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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도입확률은 0.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수가 1단위(1개) 증가할 때 민주

시민교육조례의 도입확률은 0.07%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시지역일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확률이 12.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석 및 토론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는 경제적요인과 사회적요인, 지

방자치단체특성요인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토론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

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결과는 

이론적 논의의 경제적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를 집행할 때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 넉

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고 관대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민주시민교육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반영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

단체수가 많을수록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대상으로 한 최상한(2010)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최상한

(2010)의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일정부분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러한 해석의 단서는 일찍이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간의 관계를 연구한 유재원(2000)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유재원(2000)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결사체가 민주시민교

육 기능을 수행하고 토크빌이 언급한 “마음의 습속(습관)”을 배양하는 능력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많은 지역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추가적인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특성요인인 도시유형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의 경우

에는 지역정치문화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여전히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형 특징을 가진 자치구에서 인권조례도입 확

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서재호･이정훈(2018)의 연구결과도 비슷한 논리와 배경으로 인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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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출산장려정책(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의 경우와는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에 

따라 상위정부의 영향력과 역할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

은 본 연구의 경우 상위지방자치단체 확산의 반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 김해시는 

경상남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고, 충남 아산시는 도입시기가 오히려 충청남도

를 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경우이다. 

이러한 반례는 오히려 기초에서 상위지방자치단체로 정책이 확산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

는 Shipan & Volden(2006)이 제시한 상향확산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곳의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상향식 사례가 추가되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질적인 사례연구 등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6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경우 분석의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왜냐하면 분석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에 소속된 6곳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도입된 이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7기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었고, 추후 6기와 8기를 포함한 연구

를 통해 보다 엄밀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7기 지방자치단체에서 37곳에 이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수가 훨씬 많다. 이는 8기에서는 더 많은 도입사례가 관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이

다. 향후 8기 자료가 추가될 경우 6기, 7기, 8기에 이르는 10년 이상의 분석시간을 설정하여 

사건사분석 또는 생존분석을 활용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요인인 진보단체장과 진보의원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며 비슷한 성격을 지닌 인권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석에서 이들 

변수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와 다르다(서재호･이정훈, 2018; 최상한, 2010). 일반

적으로 조례의 제정에 있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인식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에 있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조례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

이라 판단된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조례도입과정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과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조례도입의 영향요인이 다를 수

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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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

다. 7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

석결과 경제적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적요인인 시민단체수, 지방자치단체특성요인인 지방자

치단체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석 및 토론파트를 추가하여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시

된 연구결과와 논의들은 향후 연구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조례도입에 관련한 통계적분석으로는 시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성격을 가진 조례(또는 정책)의 영향요인 발굴이라는 

이론적 측면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횡단면적 성격을 가진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함으

로써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분석의 풍부성을 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추후 연구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추가

적인 변수의 발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여러 변수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지만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의 경우 사

업체수, 1인당 GRDP, 건축허가 연면적 비율 등의 변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는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변수의 발굴과 추가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론하고 해석한 논의들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 도입사례분석 등을 통한 심층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접근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 분석방법론과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의 시계를 보다 확

장하여 사건사분석 혹은 생존분석과 같은 보다 정교한 통계분석모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분석에 있어 공간계량모형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창근 

외(2019: 54)의 지적과 같이 국내의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가

정하에 이웃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

지만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영향을 받았

다는 이론적 추론과 검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간계량모형을 분석모형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추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행정학계의 후속 연구 활성화의 촉매제 역

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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